
헤르페스 2형 상해죄 및 과실치상죄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 남자, 피고소인: 여자) 

상해죄 및 과실치상 무혐의가 가능한지, 무혐의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인(남자) 증상 및 병원진료] 

6/6, 6/15, 6/20, 6/24 관계했으나 이상없었음 (6/7~14, 피고소인(여자)은 친구 3명과 8일간 해외여행다녀옴) 

6/27(금) 저녁 20~22시경 고소인이 뾰루지났다며 보여주고, 남자는 원래 가끔 이렇다며 콘돔없이 관계함 

[6/27일 대면 대화 중]  

피고소인 : 원래 성기에도 뾰루지가 나?  

고소인 : 남자는 원래 여기에도 나. 1년전에도 났다가 며칠만에 없어졌어’ 이후 콘돔없이 관계함  

*평소 고소인은 헤르페스는 성병이라는 인지와 관심이 있었으며, 피고소인은 ‘헤르페스가 뭐지? 들어보긴했는데정

확히 뭐야?’ 라는 질문을 할정도로 헤르페스 질환에 관여도가 낮고 관심이 없었음    

6/30(월) 고소인 성병 관련 혈액검사받음 

7/2(수) 혈액검사 음성 결과받았으나, PCR검사 추가진행 

7/5(토) 고소인은 추가 뾰루지가 생겼는데도 혈액검사는 음성이라며 1시간 넘게 콘돔없이 관계시도함 

피고소인이 거부하였는데도 나중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음부에 성기를 문지름 

7/7(월) PCR결과 고소인 헤르페스2형 확정 

 

[논쟁]       

고소인은 헤르페스 확진되자마자 전화(2분28초)와 톡으로 ‘무조건 너한테서 옮은건데 이거’, ’극초기 감염이

고 최근에 너랑만 했으니 무조건 너한테서 옮은거다’, ‘너한테서 옮은게 맞다는 합리적인 이유가있으니 들어

봐라’며 피고소인을 무조건적인 전염원인으로 몰아가기만하는 태도를 보여 기분나빠서 헤어지자하였음.   

이별통보 듣자마자 고소인은 바로 ‘그럼 고소할게’라며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하다 함.  

- 고소인 주장 : 혈액검사가 음성인 이유는 초기여서 미검출인거고 PCR양성이 나왔으니 극초기 확진임   

최근 피고소인하고만 관계했으니 피고소인이 감염원인임.  

        - 피고소인 반문 : 헤르페스가 뭔지도 잘 모를뿐더러 평생 음부쪽 이상증상으로 산부인과 내원한적 없음.  

                         5월 종합건진 및 6월 냉동난자 준비로인한 질초음파시에도 이상소견 없었음 

 

[피고소인(여자) 증상 및 병원진료] 

7/10(금)22시, 피고소인 음부쪽에 이상한 점 느껴 헤르페스 전염을 확신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익일 생리 시작하면서 없어짐 

      7/14(월)18시, 산부인과 내원하여 남자친구 뾰루지/성병 확진으로 성병 검사 해달라하였고  

감염 및 활동성 검출 확률이 높은 질내검사로 STD12종&HPV100종 검사 받음 

      7/15(화)16시, 다른 산부인과 내원하여 너무 걱정되니 혈액검사 해달라고하였으나,  

어제 타병원에서 PCR검사했으니 결과 먼저 확인하라하고 추가 검사안함 

7/16(수)18시, 사마귀 및 성병 관련 바이러스 모두 음성 

      7/18(금)15시, 스트레스,건강염려증,생리기간 등등이 겹치며 무릎옆피부질환발현/어지러움증으로  

가정의학과 내원하여 약처방받았으나 복용하지않았고 2,3일뒤 증상 사라짐 

* 고소인 성기 뾰루지상태로 피임기구없이 관계한 점과 음부에 문지른 점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음 

* 피고소인은 그동안 아무 병변/증상/발현도 없었고, 만나왔던 상대방들도 전혀 그런 얘기없었는데  

변호사 공부하는 고소인이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하여 고소인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줌 

 

[고소인 고소진행] 

7/25(금) 18:23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고소인이 고소하였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함 

 

 

 



 

문의1. 피고소인은 7/14 STD질내검사하여 헤르페스 바이러스 미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나 검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도 상해죄나 과실치상

죄가 성립되나요? 

 

문의2. 고소인이 ‘최근 다른 사람과 관계한 적이 없다’를 입증하여 저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게되면 

제가 무조건 혐의가 있는건가요? 그럼 제가 무조건 혈액검사를 받아서 무증상 보균자일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문의3. 과거에도 뾰루지난 적이 있는 고소인이 당시에 병원 진료를 받지않아 감염여부를 모르고있다가 최

근 면역력이 약해져서 뾰루지가 올라오며 이제야 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혈액검사 미검출이라는 것

은 꼭 초기감염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검사의 오차범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문의4. 고소인은 그동안 뾰루지가 2차례 발현되었고 성병 헤르페스에 대한 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라며, 성병에 무지한 피고소인과 피임기구없이 관계했습니다(6/27). 이후에도 PCR결과 기다리는 상태니 

피고소인은 관계를 계속 거부하였으나 고소인은 계속 관계시도하며 피고소인의 음부에 뾰루지에 딱지까지 

난 성기를 문질렀습니다(7/5). 이 상황에서도 피고소인에게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되나요? 

 

문의5. 카톡내용中 고소인이 ‘너도 보균여부를 몰랐을 수 있지’라고 말하여 피고소인이 보균여부를 모른다

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죄/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고의성이 없거

나, 무고할 줄 예상하면서도 ‘고소’라는 것에 집착하여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로 고소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피고소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될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문의7. 이후 저에게 증상이 생기거나 혈액검사 결과 양성이 뜨는 경우, 제 정황상으로는 그동안 증상이 없

다가 생긴거니 고소인으로부터 옮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땐 제가 고소인을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역고

소 가능한가요? 

[상해/과실치상 혐의] 

*6/27 뾰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이거 별거 아니라며 피임기구 없이 관계하였음 

*7/5 PCR결과 대기중이며 뾰루지에 딱지가 생기고, 추가 뾰루지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피임기구 사용하지 않고 관

계 시도하고 음부에 성기를 문지름   

 

 

추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환경을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은 직업이 없고 학자금대출이 있는 상태로 생활비는 부모로부터 받아서 생활하는 학생이며, 

피고소인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에 ‘변호사 준비하는 기간에 임신해서 결혼하자’, ’나이차이가 있으니 속도위반하자’, ’질내사정

하면 안되냐, 왜 안되냐’라는 농담을 하며 강력하게 결혼하고싶어 했습니다. 

피고소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헤르페스 확진과 이별에 분노하여 고소한것으로 보여집니다. 

 


